
 
 ◈ 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. 
 ◈ 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(지자체)가 월 10만원 내에서  
      1: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.

★ 가입연령 확대 : (2023년) 12세~17세 →  (2024년) 0세~17세

★ 소득기준 완화 : (2023년)생계․의료급여가구 아동 → (2024년)생계․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가구 아동

1. 가입대상 

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: 중위소득 50% 이하의 수급 가구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

    18세 미만 아동  (0세 ~ 17세)

  보호대상아동 :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보호 아동, 

    가정위탁 보호 아동, 장애인생활시설 아동, 소년소녀가정 아동

 ※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

  -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,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

  -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,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%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

☞ 가입 희망자 신청･접수

  가입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(후견인)는 읍･면･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

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･제출 또는 복지로 http://bokjiro.go.kr 에서 신청

2. 지원기간

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(통장개설 후) 18세 미만까지 지원   

  * 정부(지자체) 매칭금 지원은 18세 미만까지 해당, 단 아동계좌 미해지시는 24세까지 저축 가능

3. 매칭 및 적립

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 등을 통해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:2 비율로 매칭하여 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
    *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,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

        예시) 5만원 이상 적립 → 다음달 정부(지자체) 10만원 매칭금 지원, 
             5만원 미만 적립 → 다음달 정부(지자체) 적립금액의 두배 매칭금 지원,

4. 만기해지 및 조기인출

  본인 이외의 보호자는 해지 신청이 불가능하며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의 사망,  

   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.

   18세 이후 학자금, 기술자격·취업 훈련비, 창업지원금, 주거비, 의료비, 결혼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

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하에 통장 해지가 가능

  24세까지 자립을 위한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용도 제한 없이 해지 가능

☞ 만기해지신청 : 적립금 사용용도 증빙서류(18세~24세미만), 신분증, 디딤씨앗통장, 입금통장 등 지참

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방문 신청서류 작성 제출

☞ 조기인출 : 1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에 한하여, 2회 조기 인출 가능 하나 조기 인출금 

사용용도는 적립금 사용용도 중 학자금, 기술자격·취업 훈련비, 의료비(질병/부상시) 비용에 

한하여 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하에 아동적립금만 인출 가능
  

http://bokjiro.go.kr

